
예 산 총 칙

2025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863,689,546 55,910,686

일반회계 1,670,619,317 50,118,580

특별회계 193,070,229 5,792,107

공기업특별회계 175,097,789 5,252,934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8,034,939 1,741,048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17,062,850 3,511,886

기타특별회계 17,972,440 539,173

주택사업특별회계 1,293,286 38,799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273,793 128,214

농공단지특별회계 925,644 27,769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930,619 27,91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993,975 59,81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08,282 195,248

수질개선특별회계 897,376 26,921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95,996 5,880

도시개발특별회계 159,426 4,783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794,043 23,821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25년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85,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

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최종 추경예산 확정 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가 있는 경우 시의회의 협의를 얻어 간주처리 할 수 있다.


